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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의 타당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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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송정보 학

최근 이 은과 김 희(2008)에 의해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측

정학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신뢰도분석 뿐 아니라 다

양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할 목 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를 해 거 련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분석하 다. 거 련타당도는 외

거로 성희롱 경험 유무(24번 문항)와 성 불쾌감정도를 통해 살펴 본 결과 거 련타당

도가 일 성 있게 지지됨을 나타내었고, 수렴타당도는 성희롱 척도와 부정 정서 성희롱

허용태도와의 련성 여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두 척도 모두 유의한 상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상 계수가 높지 않은 편으로 수렴타당도 검증에 다소 제한 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는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을 시도하 으며, 결과 으로

반 부합지수가 한 수 의 값을 보여 구성타당도가 지지되었음을 시사하 다. 이와 같

은 타당화 검증을 통해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가 타당한 도구임을 입증하 으며, 그 유용성

과 일반화 가능성에 해 확인하 다.

주요어 :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 거 련타당도, 수렴타당도, 구성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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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성희롱이 하나의 사회

상으로서 오래 부터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동안 행처럼 여기며 잠복되어

오던 것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서울

교수의 여조교 성희롱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성희롱이 법 인 책임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 지 남녀차별 문제

에 해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1999

년 남녀차별 지 구제에 한 법률(이하

남녀차별 지법)이 제정되는데도 역할

을 하 다. 행법 성희롱 개념을 규정하

고 있는 법은 여성발 기본법(2005. 12. 29 최

종개정), 국가인권 원회법(2005. 7. 29 최종개

정), 남녀고용평등법(2005. 12. 30 최종개정)이

다. 이 본 연구와 직 련이 있는 인

권 원회법의 정의를 살펴보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계에서 공공기 의 종사자,

사용자 는 근로자가 그 직 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련하여 성 언동 등으로 성

굴욕감 는 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5항).

그 동안 이러한 법 인 제정 해석 뿐 아

니라 학계에서도 성희롱을 구성하는 행동

요소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려는 움직임이 있

어 왔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 까지 국내 성

희롱 유형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에 사용된 측정도구에 해 유목화를 시도하

다. 체로 그 거가 일정하지 않아 분류

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

류할 수 있었다. 첫째, 성희롱에 한 이론이

나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 연구목

에 맞게 문항을 제작한 경우(김양희, 1995; 노

충래, 2002), 둘째, 외국의 성희롱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

게 성희롱 유형을 재분류하거나 그 로 사용

한 경우(공미혜, 1997; 이혜은, 1998; 신성자,

1993; 이정은, 1994), 셋째, 성희롱 형태나 특

성을 일정한 기 에 의해 제시한 여성민우회

(1998)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침서’나 남녀

평등고용법 시행규칙의 ‘성희롱 시문’ 등을

그 로 척도로 사용한 경우(김경신 외 1999;

실 1999; 여성부, 2002; 정향미 2004; 홍경

옥, 2005)로 나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성희롱에 한 사회 심을 높이고

성희롱의 학문 발 에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사용된 측정도구에 해 문제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우선 첫째, 연구자가 연구 목

에 맞게 성희롱 문항을 제작한 경우를 살펴

보면 김양희(1995)는 공공기 에 근무하는 여

직원들을 상으로 성희롱 경험유무와 인식을

조사하기 해 11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 으

며 그 내용은 이성(부부) 계 얘기, 능청스럽

고 야한농담, 성 계 제안 등이 포함 되어 있

다. 한 노충래(2002)도 청소년의 성희롱 피

해 가해 경험을 조사하기 해 만지는 행

, 스치는 행 , 옷을 벗는 행 등의 11개

문항을 제작하여 연구에 사용하 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론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임의

로 제작하 으므로 성희롱 행 에 한 일정

한 기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편이며 성희롱

개념을 보다 포 이고 체계 으로 근하지

못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둘째, 외국의 성희롱 측정도구를 번안하거

나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경우는 주로 성희롱

경험이나 피해와 향 등의 연구에 사용되었

는데 신성자(1993)는 직장여성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Fitzgerald 등(1988)이 개발한 성희롱

척도 SEQ(Sexual Exprience Questionnaire: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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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를 번안하여 사용하 고, 이정은(1994)도

Fitzgerald 등(1988)이 개발한 SEQ를 사용하여

여성공무원들의 성희롱 유형을 조사하 다.

여자 학생들의 성희롱 경험과 의식을 조사한

공미혜(1997) 역시 우리 실정에 맞게 SEQ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는데 성차별, 성 유

혹, 성 보상행 , 성 강요 행 , 성추행등 5

유형으로 분류하여 사용하 으며, 김혜은(1998)

은 SEQ 원척도의 5유형을 일반 유형, 유혹

유형, 성폭력 등 3개의 유형으로 재구조화

하여 사용하 다. 이 밖에도 김정만․차석빈

(1994)과 장필화(1994)등은 EEOC의 성희롱 개

념정의를 바탕으로 성희롱 유형을 분류하여

사용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성희롱 측정시 외

국문헌을 번안하여 사용한 연구들은 살펴보

면 거의 성희롱 련법이 제정되기 이 에

연구되었으며, 부분 Till(1980)이 유목화하고

Fitzgerald 등(1988)에 의해 체계화 된 성희롱척

도 SEQ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연구에서 유형의 명칭은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명명하기도 하 으나, 원척도의 개념과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

다. SEQ의 1요인 Gender Harassment에 한 명

명에 있어 신성자(1993)의 경우 ‘사회․문화

유형’이라고 칭하 고 이정은(1994)과 김혜은

(1998)은 ‘일반 성희롱’이라고 기술하여 자칫

다른 유형으로 혼동하기 쉬우나 실상은 같은

범주로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 성희롱

상에 해 설명하고 이론 기반을 축 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문화

특성이 배제된 채 사용되어 우리 고유의

성에 한 정서를 그 로 반 하기에는 무리

가 있었을 것으로 단된다. 즉 사회 ․문화

동질성을 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화

이질성을 수반하는 문항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신뢰도와 타당도에 심각한 을

받을 수 있으며, 결국, 문화와 상이 달라짐

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성희롱 척도로 가장 많

이 사용된 것은 한국여성민우회(1998)의 ‘직장

내 성희롱 방 지침’과 남녀평등고용법 시행

규칙의 ‘성희롱 시문’을 들 수 는데 이는 일

정한 기 으로 성희롱을 범주화한 형태를 갖

추고 있다. 먼 한국여성민우회(1998)의 ‘직장

내 성희롱 방 지침’에 해 간략히 살펴보

면 성희롱을 으로 하는 성희롱, 말로 하는

성희롱, 몸으로 하는 성희롱, 성 서비스를

요구하는 성희롱, 성역할의 기반한 성희롱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성역

할에 기반한성희롱에 포함되는 사무실이나 기

타장소에서 청소나 잔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행 등은 행법상 성 인 함의를 가지는 언

동이 아니므로 성희롱으로 간주 되지 않는 실

정이다. 성희롱 유형을 유목화 것 가장 주

목해야 할 것은 남녀평등고용법 시행규칙의

‘성희롱 시문’이다. 특히 이것은 법 인 공

신력을 가지므로 지 까지 성희롱 방 교육

과 성희롱 단의 기 이 되어 왔으며 성희롱

련 실태조사에서도 리 사용되어 왔다. 남

녀평등고용법 시행규칙의 ‘성희롱 시문’은

성희롱에 포함되는 성 언동을 시한 것으

로 육체 행 , 언어 행 , 시각 행 ,

한 그밖에 사회통념상 성 굴욕감 는

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나 행동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1개의 하 유목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표 인

성희롱 사례를 단순 범주화한 것으로 본래의

성희롱 개념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 다는

문제 이 있다. 다시 말해 11항목의 시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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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성희롱을 측정할 경우 이고

억압 인 근로(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환경형

성희롱은 측정할 수 있으나, 성 행 에

한 조를 조건으로 근로환경 교육 이익

을 부여하는 조건형 성희롱에 한 항목이

제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민우회의 ‘직장 내 성희롱 방 지침’이나

남녀평등고용법 시행규칙의 ‘성희롱 시문’은

우리나라 문화를 고려하고 일정부분 성희롱 근

거를 제시하 다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한계

을 발견 할 수 있으며 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지 못하 다는 문제 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행연구들의 이론

틀을 기반으로 이 은과 김 희(2008)는 국내

여자 학생을 상으로 성희롱 척도를 개발하

다. 미국에서는 1980년 부터 성희롱 개념

역을 밝히고 척도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교

육 장과 직장내 성희롱 척도가 각각 개발되

었고, 그에 따른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성

희롱 련 법령을 강화시켜 온 반면 우리나라

의 경우 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성

희롱을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

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 에 이 은

등(2008)의 연구는 기존의 성희롱 측정도구에

비해 우리나라 문화 특성을 고려하고 일련

의 차를 거쳐 성희롱 척도를 개발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최근 성희롱 문제에 한 법령이나

정부차원의 행정지도가 강화되고 있다. 재

성희롱을 다루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

기본법 양법 모두 사업주, 공공기 의장

사용자에게 년 1회 이상 성희롱 방교육의

의무를 부과하고 실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

고 있다. 교육인 자원부(2005)도 학교의 성희

롱 성폭력 행 를 근 하기 해 교원징계기

을 강화하 고,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와 운

을 의무화하 으며, 성희롱 방 문제에

한 교육 인 자원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일선

학들은 성희롱 고충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성희롱 련학칙이나 규정을 제․개정하고 하

고 있으며, 한 학에서는 범죄행 구성여

부와 계없이 상 방의 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 수치심 는 오감을 일으키

는 모든 언행에 해 규제하고 교직원 학

생들 간의 성희롱을 지하고 있다. 그 선

행연구에서는 성희롱 피해자 형은 없으나

학사회에서 성희롱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라

고 밝히고 있으며(공미혜, 1997; 이나 , 1999;

정향미, 2004), 같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여성

이 남성보다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여자 학생을

상으로 한 성희롱 척도개발은 실 으로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은 등(2008)의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비연구로 우선 문헌

조사와 련법 고찰, 국내․외에서 연구되어

온 성희롱 유형 분류를 살펴보고 성희롱 구성

개념을 구축하 다. 이어 구성개념과 개방

질문지를 토 로 성희롱 형태와 범 를 탐색

한 후 련 문가 5인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1차 척도개발을 해 2개시(도) 4

개 학 여자 학생 251명을 상으로 문항분

석과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을 확

인하 으며 문항을 재구성하 다. 이어 2차

척도개발 연구는 지역 차이를 고려하여

국 표집단 로 이루어졌으며 국 7개시(도)

12개 학의 여자 학생 643명을 상으로 실

시되었다. 이에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5요

인 23개 문항을 확정하 고, 확인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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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개발된 척도의 요인구조가 안정 임

을 확인하 다. 내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

뢰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로운 도구

임을 보여주었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1요인은

‘성차에 의한 희롱’으로 성별에 따른 성희롱을

반 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요인은

‘성 강요’로 직 인 성 계 요구나 성 행

에 한 회유 등을 포함하는 4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제3요인은 ‘댓가성 성 강요’로

처우나 보상 는 불이익을 조건으로 하는 성

희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요인은 ‘회식

자리 성희롱’으로 회식자리에서 흔히 발생하

는 성희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5

요인은 ‘원치 않은 성 심’으로 원치 않는

성 심 상이 되어 불쾌감을 주는 6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가 개

발되었으나 충분한 측정학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신뢰

도분석 뿐 아니라 다양한 타당화 연구가 이루

어져 그 유용성과 일반화 가능성에 해 논의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몇몇 타당도 검증을 통해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

고자 하 으며 이에 거 련타당도(criterion-

related validity)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살펴보았다.

거 련타당도(criterion-related validity) 검증을

해 성희롱 질문지 마지막 문항에 “성희롱을

경험한 이 있다”라는 문항을 추가로 삽입하

여 척도와의 련성과 성희롱을 어느 정도 추

론하는가에 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 으며,

한 성희롱이 성립되기 해서는 성 굴욕

감 는 오감 등의 성 불쾌감이 발생되어

야 하므로 성 불쾌감과의 계를 검토하 다.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검증을 해서는

개발된 성희롱 척도와 성희롱 허용태도 부

정 정서와 상 계를 알아보고자 하 으며

최종 결정된 연구모형이 다른 표본에도 잘 부

합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구성타당도

(construct validity)를 실시하 다.

연구방법

연구 상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의 거 련타당도

와 수렴타당도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충남, 지역의 6개 학에 재학 인

여자 학생 2, 3, 4학년 593명을 상으로 하

다. 한편, 거 련타당도의 성 불쾌감의

검증 상은 다르게 용되었으며 척도개발

당시 연구에 참여한 국단 7개시(도) 480명

을 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 1학년 여자

학생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성희롱 질문

지에 ‘지난 12개월 동안 발생한 성희롱’으로

조작 정의를 하 기 때문이며, 이는 국

가인권 원회법이 성희롱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진정을 기각하여 구제

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측정도구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

이 은 등(2008)이 개발한 것으로 23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5 척도(1: 없음, 2: 드

물게-한두 번 정도-, 3: 가끔, 4: 자주, 5: 매우

자주)로 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을 많이 경험

한 것으로 해석한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1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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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차에 의한 희롱(gender harassment)’의 경

우 수가 높을수록 성(gender)차에 기인한 말

이나 행 로부터 불쾌한 경험이 많은 것을 의

미하고, 2요인 ‘성 강요’는 수가 높을수록

타인으로부터 직 인 성 계 성 행 에

한 회유나 요구를 받은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3요인 ‘댓가성 성 강요’는 수가

높을수록 성 행 에 한 처우를 조건으로

직, 간 으로 성 인 강요를 많이 받은 것

을 의미하며 4요인 ‘회식자리 성희롱’은 수

가 높을수록 회식자리에서 불쾌한 성 인 강

요행 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

막 5요인 ‘원하지 않는 성 심’은 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타인으로

부터 신체 등 성 심 상이 되어

불쾌감을 많이 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

이며 검사 재검사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3이다.

정서

정서는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의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ANAS)를 통하여 측

정하 다. 이 척도는 정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10개와 부정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 10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 그 지 않

다’에서 ‘매우 그 다’까지의 5 척도로 평소

느끼는 자신의 기분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과 련성이 높은 부정

정서 10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8이다.

성희롱 허용태도

성희롱 허용태도는 Mazer와 Percival(1989)의

Sexual Harrassment Attitude Scale(SHAS)을 번안

하여 사용하 으며 이것은 성희롱의 허용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17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척도를 기 으로 내용 달

을 보다 명확히 하기 해 여성부의 성희롱

실태조사(2002)에서 사용하 던 ‘성희롱에

한 인식’을 참고하여 일부 문항을 수정하 으

며 성희롱 허용정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10문

항으로 재구성하 다. 이 척도는 5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성

희롱에 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

는 .79로 나타났다.

성희롱 경험 정도

Fitzgerald 등(1995)은 성희롱 질문지 개발 당

시 성희롱 경험 유무를 묻는 “성희롱을 경험

한 이 있다”라는 문항을 외 거로 사용하

여 타당도를 검증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질문지 마지막 문항에 제시하여 거 련타당

도를 알아보는데 사용하 다.

성 불쾌감 정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 불쾌감 측정도구

는 성희롱 련법을 거로 본 연구자가 제작

하 으며, 성희롱을 경험에 여부에 따라 ‘그와

같은 상황에 불쾌감을 어느 정도 느 습니까?’

라 물었으며 5 척도를 사용하여 ‘ 느끼

지 않음’에서 ‘매우 많이 느낌’ 순으로 응답하

도록 하 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9이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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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련타당도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의 거 련타당도

를 확인하기 하여 성희롱 경험 유․무(24번

문항)와 성 불쾌감 정도를 외 거로 상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

어 있다. 먼 , 성희롱 척도와 ‘성희롱을 경험

한 이 있다’는 24번 문항의 상 을 살펴보

면 5요인 모두 유의한 정 상 (r=.26～.41,

p<.001)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모든 문항이

성희롱 행 를 잘 반 을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 경험과 그에 따른 성 불쾌

감 사이의 상 을 살펴보면 r=.48～.77의 높은

상 계수를 나타내었으며, 한 모두 유의하

게(p<.001) 나타났다. 이는 성희롱 척도가 성

희롱 정의에 따른 성립조건에 잘 부합하는 타

당한 도구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여자 학생 성희롱 척

도가 거 련타당도에 의해 검증되었음을 시

사하고 있다.

수렴타당도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가 타당한지 알아보

기 해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 으며

이를 해 성희롱허용태도, 부정 정서와의

상 을 분석하 고 표 2에 제시하 다.

성희롱 척도와 성희롱허용태도에서는 유의

한 정 상 (r=.12, p<.01, r=.23～.26, p<.001)

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성희롱태도가 허용

일수록 성희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 성희롱 척도와 부정 정서

와의 상 은 모두 유의한 부 상 (r=-.15～

-.21., p<.001)을 나타내어 성희롱 경험이 많을

수록 부정 정서가 높음을 나타내었다. 그러

나 성희롱 척도와 성희롱허용태도와의 상 계

수, 성희롱 척도와 부정 정서와의 상 계수

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결과

구 분
성차에 의한

희롱

성

강요

댓가성

성 강요

회식자리

성희롱

원하지 않는

성 심

성희롱 경험

(24번 문항)
.41*** .30*** .26*** .28*** .33***

성 불쾌감 .77*** .58*** .48*** .67*** .71***

*** p<.001.

표 1. 성희롱 척도와 거 변인들과의 상

구 분
성차에 의한

희롱

성

강요

댓가성

성 강요

회식자리

성희롱

원하지 않는

성 심

성희롱 허용 태도 .26*** .24*** .26*** .12** .23***

부정 정서 -.21*** -.18*** -.15*** -.16*** -.18***

*** p<.001 **p<.01

표 2. 성희롱 척도와 성희롱허용태도 부정 정서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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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희롱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제한 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성 타당도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해 구성타당도를 실시하 다. 구

성타당도는 앞서 이 은 등(2008)의 연구에서

밝 진 탐색 요인 분석 결과 모형을 다른

표본에도 용하여 잘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한 것이며, 이는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에

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를 해 AMOS 4.0

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Fitzgerald 등(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상호

계 모형을 설정하 다. 그 결과는 표 3과 그

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먼 χ2의 결과를 살펴

보면 모델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χ2검증

은 모형이 변인사이의 계를 완벽하게 설명

한다는 지나치게 엄격한 가설을 가설로 설

정하고 있고, 그러므로 아주 쉽게 가설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어 모델의 합성을 실

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 이 제기되어

왔다(홍세희, 2001; Hong & Cho, 1999). 한

일반 으로 다른 합도 결과를 우선 으로

χ2 df χ2/df RMR RMSEA GFI CFI

749.385 220 3.406 .025 .064 .901 .880

표 3. 모형의 부합지수

그림 1. 확인 요인분석(구성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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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도록 권장되어지는 (이순묵, 1990; 서

수균, 2007 재인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한편 GFI는 .901,

CFI는 .880으로 나타났으며, RMR은 .025,

RMSEA는 .064(오차범 : .059～.069)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부합지수는 이 은 등(2008)이

척도 개발 당시 실시하 던 확인 요인분석

결과(GFI .909, CFI .889, RMSEA .060)와 비슷

하게 나타나 일 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

반 으로 GFI, CFI는 ,90이면 잘 부합하는 모

델로 해석하고, RMR은 .05이하이면 좋은 모델,

RMSEA는 .05이하이면 좋은 모델이고 .08이하

이면 한 모델로 해석한다(이순묵, 1990;

홍세희, 2000). 이러한 기 에 의하면 성희롱

척도가 비교 한 수 의 값을 보여 구성

타당도가 지지되었음을 나타내 주었으며 일반

화 가능성을 시사하 다.

논 의

성희롱에 한 사회 합의를 바탕으로 법

령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온지 9년이 되어가

지만 학내에서 성희롱 성립여부에 한 논

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

는 이 은 등(2008)이 개발한 여자 학생 성희

롱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

으며 이에 타당화 검증을 목 으로 거 련

타당도, 수렴타당도, 구성타당도를 실시하 다.

첫째, 거 련타당도 검증을 해 임의로

추가한 24번문항과 성 불쾌감을 외 거로

성희롱 척도와의 련성을 살펴본 결과 거

련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시사하 다. 성

희롱 질문지 마지막 24번 문항에 ‘성희롱을

경험한 이 있다’는 문장을 삽입하여 타당도

검증에 이용하 는데 이는 성희롱 련 질문

지 사용시 마지막까지 가 성희롱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지 한

Fitzgerald와 Shullman(1993)의 의견 참고한 것이

다. 결과 으로 24번 문항은 성희롱 척도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성희

롱 척도가 외 거인 성희롱 경험 여부를 추

론하는데 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

Fitzgerald 등(1995)의 거타당도 검증 결과와

일치하며, 24번 문항은 실제 상담 장이나

실태조사에서는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범

에서 성희롱 체 거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으로 사료된다.

한편, 성희롱척도와 성 불쾌감 정도를 살

펴본 결과 .001수 에서 유의미한 정 상 을

나타내었으며 .48에서 .77의 높은 상 계수를

나타내었다. 성희롱의 법 인 정의에 근거하

여 성 불쾌감을 외 거로 성희롱 척도와

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다. 법 인 성희롱 정의에 의하면 성희롱은

성 언동 등으로 성 굴욕감 는 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 언동 기타 요구 등에

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인권 원회법, 제2조 5항). 이는

성희롱이 성립되기 해서는 성 인 농담이나

이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성 인 언동으로 인해 성 굴욕감이나 는

오감을 느낄 때 성희롱이 성립됨을 알 수

있다. 한 국가 인권 원회의(2005)는 성희롱

행 에 한 단기 으로 상 방이 원치 않

았고 불쾌감이 느껴졌는지, 일반여성의 합리

인 에서 볼 때 성 함의가 있는 불쾌

감을 주는 행 는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

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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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단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희롱 척

도의 성희롱 행 는 합리 인 여성의 기 으

로 단하 을 때 성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만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이에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와 성 불쾌감 사이

의 높은 상 계를 보임에 따라 성희롱척도

가 성 불쾌감을 잘 반 하고 있으며 성희롱

정의와 조건에 잘 부합하는 문항들로 구성되

어 있음을 나타내었다.

둘째,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와 성희롱 허

용태도 부정 정서와 련성을 통해 수렴

타당도 검증을 시도하 으며, 그 결과 성희롱

허용태도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나타내었고

부정 정서와는 유의미한 부 상 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두 척도 모두 상 계수가 높지

않아 성희롱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제한 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한편, 일반 으로 성희롱 피해자들은 분노와

의심, 공포심, 우울증, 자기비하, 죄책감, 수치

심, 소외감, 무력감, 오감 등의 부정 정서

를 경험한다는 많은 연구들(신성자, 1993; 장

필화, 1994; 김양희 1995; 김정인 외, 2001;

Naomi, 2000)이 보고되고 있어, 이에 한 추

가 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 다.

셋째, Fitzgerald 등(1995)은 성희롱척도개발에

서 다양한 표본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해

확인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 고 그 결과

구성된 요인이 성희롱 행동의 잘 설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은 등(2008)

의 연구에서도 척도개발과정에서 확인 요인

분석을 통해 성희롱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종 결정된 연구모형

이 다른 표본에도 잘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구성타당도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성

희롱 척도의 부합지수가 비교 한 수

의 값을 보여 구성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시

사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χ2검증 결과

에 해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나 후속연구에

서는 이 에 해 더 논의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타당화

검증을 통해 개발된 성희롱 척도의 일반화 가

능성을 확인하 고, 결과 으로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가 한 수 에서 타당한 도구

임을 입증하 다.

성희롱에 한 인식이 확 되면서 성희롱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늘어나고, 국가차원에서

의 성희롱 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본 척도는 학기 의 성희롱 방정책의 교

육 자료로 제공될 수 것이며, 성희롱에 한

연구 역과 상담분야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 으로는 여자 학생 성희롱

척도의 개발과 더불어 타당도 검증 과정에서

도 여자 학생을 상으로 하 으므로 다른

상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성희롱의 피해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상되는 직장여성의 경우 같은 성인

으로 사회 계망이 비슷할 수 있으나, 직

장과 학교 조직체계 다르고 업무(일)환경이 다

르므로 개발된 성희롱 척도의 용이 합하

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이후 후속 연구로

직장내 조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직장내

성희롱 척도가 개발되고 타당성이 검증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작은 수치지만 남학생들도 성

희롱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이

나 , 1999),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한 부분

도 다루어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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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idation of a Sexual Harassment Scal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Yeung Eun Lee

Woosong Information Colleg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irstly introduce a sexual harassment scale for use in relation to

female university students (Yeungeun Lee & Yeunghee Kim, 2008), and secondly, to prove its validity.

In order to accomplish this latter goal, the researcher analyzes the scale according to criterion-related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and finally cross validity. These three measures of validity, indicate that this

measurement tool is indeed a reliable one for the measurement of sexual harassment. In addition, this

research confirms both the usability and the potential for generalizing the use of this tool in future

work.

Key words : the measurement of sexual harassment, female college students, criterion-related validity, convergent

validity, cross validity


